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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합산300kg 이상배출사업장은폐기물신고대상

- 9월 중순부터 사업장 방문해 안내․계도… 한달 후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

- 대형빌딩, 오피스텔, 학교, 재래시장등미신고사업장은계도기간내배출신고서제출

- 집중계도및단속으로생활폐기물등다량배출사업장배출감소노력촉진기대

□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

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

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

하는 사업장이다.

○ ’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톤(연간 45만톤)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21년 환경부 전국 폐기

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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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

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

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

속에 들어간다.

○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

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라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

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